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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입법 취지 및 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국제적 배경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제정과정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의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현황





제
2
절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2. 다른 인권관계법과의 관계
가. 인권 용어를 정의한 최초이자 유일한 법 

나. 인권보장구현에 관한 기본법



다. 국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법

3. 다른 권리구제 관계법과의 관계
가.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 



나. 권리구제방법을 가장 다양하게 규정한 법



다. 차별행위의 사유와 영역을 가장 폭넓게 규정한 법

라. 차별시정의 전담기구법 



마. 성희롱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



4. 다른 위원회법과의 관계



제
3
절

국제법 및 국제기준과의 관계
(제2조 제1호)

1. 인권의 국내법적 연원





2. 인권의 국제법적 연원

가.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주요 인권 조약 현황>
조약 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비준일 총당사국수

(1) 국제인권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1966.12.16 1976.1.3 1990.4.10 151

(2) 국제인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 1966.12.16 1976.3.23 1990.4.10 154
(2)-1 동 선택의정서 1966.12.16 1976.3.23 1990.4.10 105
(2)-2 동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 1989.12.16 1991.7.11 미비준 54



조약 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비준일 총당사국수
(3) 제노사이드협약 1948.12.9 1951.1.12 1950.10.14 138
(4)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1.7.28 1954.4.22 1992.12.3 142
(4)-1 동 의정서 1967.1.31 1967.10.4 1992.12.3 143
(5)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54.9.28 1960.6.6 1962.8.22 58
(6)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1961.8.30 1975.12.13 미비준 30
(7)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3.7 1969.1.4 1978.12.5 170
(8)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12.18 1981.9.3 1984.12.27 180
(8)-1 동 선택의정서 1999.10.6 2000.12.22 미비준 74
(9) 고문방지협약 1984.12.10 1987.6.26 1995.1.9 140
(9)-1 동 선택의정서 2002.12.18 미발효 미비준 16
(10) 아동권리협약 1989.11.20 1990.9.2 1991.11.21 192
(10)-1 무력분쟁개입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5.25 2002.2.12 2004.9.24 104
(10)-2 아동매매, 매춘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0.5.25 2002.1.18 2004.9.24 101
(11)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1990.12.18 2003.7.1 미비준 34

나.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권





제
1
절 정 의(제2조)

1. 구금시설



가. 교도소

나. 소년교도소



다. 구치소

라. 유치장



마. 군교도소(지소 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



2. 보호시설
가. 지정치료보호시설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시설

사회보호법 의 폐지



나. 소년원



다. 소년분류심사원

라.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소의 의미





출입국관리사무소내의 외국인보호실

3. 다수인 보호시설



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다. 정신보건시설
종류

미신고 정신요양시설



라. 부랑인복지시설
의의

부랑인과 노숙인의 개념 구별



마.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바.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사. 갱생보호시설



아. 기타 문제되는 시설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
가.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의미





외국의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각급 학교



라. 공직유관단체



제
2
절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제3조)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

2. 위원회의 독립성



가.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적 고찰

나. 업무수행의 독립성

위원회가 감사원법 에 의한 직무감찰의 대상인지 여부



인권위원의 국외여행시 대통령 허가 여부





다. 의사결정의 독립성



3. 파리원칙에서 나타난 위원회의 독립성





제
3
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제4조)

1. 인적 관할의 범위
가. 대한민국 국민



나. 외국인

다. 특수한 경우
북한주민





외국국적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2.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
가. 영역의 의미



나. 특수한 경우
북한지역



대한민국영역 이외의 외국



제
1
절 위원회의 구성(제5조)

1. 위원회의 의의



2. 위원회의 구성
가.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구성 방법

나. 여성위원의 선출 방법



다. 위원장의 선출방법



라. 인권위원의 지위



마.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무 수행



제
2
절 위원장의 직무(제6조)

1. 위원장의 직무행위
가. 위원장의 직무



나. 직무대행 사유

다. 직무대행자





2. 국회 및 국무회의 출석권 및 출석의무
가. 국회 출석권 및 출석의무



나. 국무회의 출석권

3. 예산관련 업무





제
3
절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7조)

1. 인권위원의 임기

2. 위원이 결원된 경우





제
4
절 위원의 신분보장(제8조)

1. 취지 및 목적

2.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 불능





제
5
절 위원의 결격사유(제9조)

1. 위원의 결격 사유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정당의 당원

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2. 결격사유의 효과



제
6
절 위원의 겸직금지(제10조)

1. 위원의 겸직금지

가. 상임위원이 종사할 수 없는 직 또는 업무(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1항)



나. 비상임위원이 종사할 수 없는 직 또는 업무(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다. 신고 의무



2. 위원의 정치활동 금지

가. 상임위원의 경우



나. 비상임위원의 경우



다. 퇴직 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제
7
절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제12조)

1. 전원위원회
가. 전원위원회의 운영



나. 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가. 구성 및 업무 분장

정책위원회의 업무



침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차별시정위원회의 업무

나. 소위원회의 의사진행



4. 특별위원회

5. 전문위원회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일반 전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나. 전문위원회의 운영



6. 위원회의 서무처리



제
8
절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3조)





제
9
절 의사의 공개(제14조)

1. 의사의 공개

2. 비공개해야 할 경우



가. 회의의 비공개 사유

나.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







3. 공개 회의의 방청
가. 공개 회의의 방청



나. 방청의 신청 및 허가, 준수사항



제
10
절 자문기구(제15조)

1. 기능 및 구성



2. 회의 진행



제
11
절 사무처(제16조)

1. 사무처

2. 사무총장의 하부조직



3. 사무처의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4. 임용권자 및 정원



제
12
절 징계위원회의 설치(제17조)



1. 징계의 종류 및 효력

2. 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위원의 제척 등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나. 위원의 제척 등



3. 징계의결 절차
가. 징계의결의 요구

나. 징계의결 기한



다. 징계혐의자의 출석

라. 징계조사 절차



4.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집행



5.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6. 인권위원에 대한 징계



제
13
절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제18조)

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나.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

국회의 규칙제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제
1
절 위원회의 업무(제19조)

1. 위원회의 업무 



2. 정책 업무
가.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 제도 정

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다.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라.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3. 교육 홍보 업무 



4. 조사 구제 업무 





5. 교류 협력 업무 
가. 대내적인 교류 협력



나. 대외적인 교류 협력



6.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
절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1. 법령 제 개정시 통보



2.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3.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가. 협의회의 구성211) 



나. 협의회의 업무

다. 협의회의 운영





제
3
절

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제21조)

1. 의의

2. 국제인권규약





제
4
절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1. 의의 



2. 자료제출



3. 사실조회



4. 출석요구 



제
5
절 청문회(제23조)

1. 청문회의 의의



2. 청문회의 주체 



3. 청문회의 개최

4. 진술인 선정 



5. 청문회의 진행 

6. 청문회의 기록 



7. 공개 여부의 결정



제
6
절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1. 조사의 주체 



2. 방문조사의 절차 
가. 통지 

나. 증표 제시



다. 조사방법

라. 조서 기재 

3.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가. 장소제공의무 

나. 구금 보호시설의 직원의 입회 



다. 불이익 방지 조치 

4. 방문조사의 한계



5. 방문조사의 거부 



제
7
절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1. 의의 



2. 권고의 법적 성격 



3. 권고내용에 대한 응답 



제
8
절 인권교육과 홍보(제26조)

1. 의의 



2. 인권교육 

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과정



나. 고등교육

다. 공무원의 인권교육

라. 평생교육 



3. 인권 연구 



4. 홍보





제
9
절 인권자료실(제27조)

1. 의의



2. 구성 

3. 업무 

가.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 수집 정리 분석 및 보존



나. 자료의 열람과 대출 



다. 위원회간행물의 발간등록





제
10
절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제28조)

1. 의견제출 



2. 법률상의 사항, 사실상의 사항 



3.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제
11
절 보고서 작성(제29조)

1. 보고서의 작성



2. 보고서 제출기관 



3. 보고서의 공개





제
1
절 조사대상(제30조 제1항)

1. 권리침해행위

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국가인권위 결정례







나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복추구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나. 헌법 제11조 평등권

다. 헌법 제12조 인신의 자유



가 생명권





 생명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다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영장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진술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라. 헌법 제13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다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라 연좌제의 금지

마.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326)

가 의의

나 내용





다 거주 이전의 자유의 주체 

라 제한과 한계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335)

가 의의

나 내용



다 주체



라 제한과 한계



 단계이론을 적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사.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344)

가 의의

나 내용



다 주체



라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아.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350)

가 의의

나 내용





 보호받아야 하는 사생활의 자유가 아니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 주체

라 제한





 다른 기본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충돌에 대한 판결 결정례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자.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가 통신의 자유의 의의

나 내용



다 제한



 구금시설 서신 검열과 통신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통신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차.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가 의의





 양심의 자유 보호영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나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소극적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양심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카.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나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가 언론 출판의 자유





 알 권리 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나 집회의 자유





 집시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



파.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가 학문의 자유





나 예술의 자유





 수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 차별행위
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의 정의와 예외(제2조 제4호)

평등권의 의미





차별의 판단기준





(가) 엄격한 심사척도의 도입 



(나) 비례의 원칙

차별의 발생부문







차별의 형태





차별의 예외 





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의 사유와 유형(제2조 제4호, 제7호)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성차별의 의미



(나) 성차별의 예외 

직무의 성질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적극적 조치)









사례 1 구직자가 모집 채용차별을 고소한 사례



사례 2 대법원의 동일가치노동의 남녀동일임금원칙의 인정판례

사례 3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로 인정한 결정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작업스케쥴의 조정

 휴일, 휴가의 조정

 개인의 종교적 복장



 도덕적 반감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편의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로 인정한 사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캐나다 인권법

(나)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다) 미국의 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

(라)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마)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나)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다) 호주 북부 준주 차별금지법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국내법



(나)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다) 소결

(가) 현존 차별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나) 직업자격

(다) 기타 





(가) 고용관계의 성립



(나) 고용관계의 유지







(다) 고용관계의 종료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고용관계의 성립



(나) 고용관계의 유지





(다) 고용관계의 종료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고용관련부문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부문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모집 채용

남 여 체력검사
실시여부 키 몸무게 키 몸무게

경찰 167cm 이상 57kg 이상 157cm 이상 47kg 이상 ○
소방 165cm 이상 57kg 이상 154cm 이상 48kg 이상 ○

교정직, 소년보호직 165cm 이상 55kg 이상 154cm 이상 48kg 이상 ×
철도 공안직 165cm 이상 57kg 이상 157cm 이상 48kg 이상 ×



(나) 임금과 금품



(다) 교육

(라) 배치

(마) 승진



(바) 해고 및 퇴직 

(사) 희롱

・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임신 또는 출산 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근로기준법 

 

 



(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모성보호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모집 채용



(나) 임금과 금품

(다) 교육



(라) 배치

(마) 승진

(바) 해고 및 퇴직 



(사) 희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Pickering v. Board of Education of Township High School District 
205, 391 U.S.563(1968)



 충성서약을 위헌으로 판시한 사례들





 충성서약을 합헌으로 판시한 사례들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재판상 실효

(나) 당연실효



(다) 기타 사유에 의한 실효













성적 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가)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공포

(나) 호모포비아(homophobia)

(다) 혐오범죄(hate crime)



(라) 가족에서의 추방

(마) 동성애자 표상(representation)

(라) 성적 파트너간 폭력



(마) 공권력 불신



(가) 고용관계

(나) 파트너쉽(partnership)과 가족구성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병력 病歷 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의의와 유형













다. 성희롱행위의 개념과 차별행위와의 관계(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성희롱 의 의미



성희롱행위 의 성립요건



(가) 사업주 



(나) 사업경영담당자 

(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성희롱행위와 차별행위와의 관계



성희롱행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







비위
비위의 도가 무
겁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의 도가 가볍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
인 경우

성희롱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성폭력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종전)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성희롱행위에 관한 처리사례
사례 1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사건



사례 2 최초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 3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결정례



사례 4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결정례

사례 5 성희롱혐의자의 명예훼손소송청구에 관한 판결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대상으로서의 차별행위(제30조)
진정대상의 차별행위의 유형



피진정인 



제
2
절 조사의 절차와 방법

1. 조사의 개시 : 진정사건과 직권조사 (제30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가. 조항의 취지와 해설 



나. 진정사건 
진정 의 일반적 의미

 진정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 -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 



 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구별해야 할 개념 
청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진정 



적법한 진정의 요건 

진정인 능력



진정인 적격



진정의 절차와 방법 



 조사구제규칙 중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방법 내용
전화 서울 경기 1331, 그 외 지역번호 + 1331

우편․방문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02) 2125-9811, 9812



방법 내용
홈페이지 진정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면전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시설관계자에 구두 신청 시설 수용자
화상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애인 등록자

인터넷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애인 등록자
문자상담(채팅)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애인 등록자



다. 직권조사
직권 의 개념



직권조사의 의미

직권조사의 요건



직권조사의 절차와 조사 결과의 처리 

       



진정관련 조항들의 적용 가능성 

조사과정 관련 조문들의 직권조사 적용 가능성

조문번호 내용 법문 직권조사 
적용 가능성

1 제36조 제1항 출석요구 자료제출 “진정에 관하여” 성질상 가능
2 제2항 방문 “조사를 위해 필요…” 법문상 가능
3 제37조 제1항 질문 검사권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법문상 가능
4 제38조 제1항 제청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성질상 가능



조문번호 내용 법문 직권조사 
적용 가능성

5 제38조 제2항 기피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 법문상 가능
6 제40조 합의 “진정에 대하여…” 성질상 가능
7 제42조 조정 “진정에 대하여…” 성질상 가능
8 제44조 구제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질상 가능
9 제45조 고발 및 징계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질상 가능
10 제47조 법률구조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조사…” 성질상 가능
11 제48조 긴급구제조치 “진정을 접수한 후…” 성질상 가능
12 제49조 조사 조정 비공개 “진정에 대한 조사…” 성질상 가능
13 제50조 처리결과의 공개 “진정의 조사 및…” 성질상 가능

2.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제31조)



가. 진정권의 보장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진정권의 고지와 안내서 진정함 비치

나. 면전진정



의의

요건 및 절차 



다. 진정 및 면담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면담시 교도관의 입회 



 변호인의 접견시 참여 방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서면에 관한 비밀 보장



 현행 조사구제규칙 별표 제8호의 열람금지서면표지 문구는 다음과 같다.

열람 금지 서면 표지 (붉은색)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징벌기간과의 관계 



3. 진정의 각하(제32조 제1항)



가. 각하

나.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각하사유 
제 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을 진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제 호 다른 권리 구제절차 진행 중 또는 종결된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714)에서 문제가 되는 행정심판에 고충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결







제 호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 호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다. 권리 구제의 이익과 관련된 각하사유 
제 호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호 제 자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 호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제 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제 호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라. 기간과 관련된 각하 사유 - 제4호 :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년 이상 경과



예외 



마. 조사 중 각하 사유 발견의 경우 재량 각하



바. 각하 사건에 대한 처리

관계 기관에의 이송 제 항

즉시 통보 의무 제 항



 현행 조사구제규칙 별표 제12호 서식에 의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문 양식
은 다음과 같다.

【 안 내 문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올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사건번호  진인 사건명

진 정 인 성 명 주 소

담당자 연락처

다른 절차와 조치에 관한 조언 제 항 등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의 청구 

행정소송의 청구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제33조)



가. 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의 이송



 질의회신 사례

나. 제32조 제2항의 이송(각하 이송)과의 관계 



다. 이송의 절차
진정인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이송시 송부할 서류의 범위 

이송 받은 기관의 의무 



5. 수사기관과의 협조(제34조)

가. 의의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수사의뢰 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예

나. 요건



범죄의 혐의 

 질의회신 사례

수사의 필요성



다. 수사의뢰의 절차

라. 수사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



마. 수사의뢰의 효과 
수사기관의 의무 

 내사종결 처리의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위원회에서의 절차 



6. 조사의 목적(제35조)



7. 조사의 방법(제36조 제1항 제6항)



가. 조사 방법의 종류와 효력

 UN 인권고등판무관실 핸드북에서 예시하는 조사 및 결정 권한753)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나. 대인적 조사권 :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제1호)

다. 대물적 조사권 : 자료 등의 제출요구(제2호)



라. 실지조사 또는 감정(제3호)

마. 사실 정보 조회(제4호)

바. 방문 조사 감정 및 실지 출석 요구 진술 청취(제2항, 제5항)



8. 자료 물건 제출이나 조사 감정의 거부(제36조 제7항)

가. 의미



 증언 등 거부에 대한 다른 법률 규정
 

 



나. 거부 사유

 국가기밀  개념에 대한 판결례



다. 소명의무 및 사실확인 

소명의무



 증명과 소명759)

확인 절차 



9. 질문 검사권(제37조)

가. 의의 대상

나. 질문 검사



10. 위원의 제척 등(제38조)



가. 제척 기피 회피



나. 위원의 제척 
제척의 의의 

제척사유 



절차 

제척의 효과



다. 기피
의의

기피 사유

기피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효과 

라. 회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절차 

진정접수 분류(인권상담센터)

사건예비조사(침해구제본부 차별시정본부)

사건조사(서면 출석 실지조사)

조사종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심의 의결

긴급구제조치
가하사유
이송사건 예비결정(소위원장)

각하종결(소위원회)
이송

인용결정

고발 수사의뢰

법률구조요청
징계권고

권고 등

사건종결 합의성립 합의 불성립

사건종결

조정성립 조정 불성립

사건종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사건종결 이의신청시 소위원부 회부

전위원회 회부

의   결

사건종결

기각결정 합의원고

의   결조정위원회회부
(신청 또는 직권

사건종렬

전위위원회 회부
(합의 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

▼

▼ ▼

▼

▼

▼

▼

▼

▶



제
3
절 사건에 대한 처리

1. 개관

2. 진정의 기각(제39조)

가. 기각(棄却, rejection)



나. 기각의 사유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



 증명책임(입증책임)이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참고] 외국 국가인권기구의 증명 정도 기준765)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시하는 기준766)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는 경우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768)

다. 기각 결정의 절차 당사자 통보 



라.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가 행정심판의 대상성 인정 여부



나 행정소송의 대상성 인정 여부



 참고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례



3. 합의의 권고(제40조)

가. 의의 



 조정 전 합의 권고 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법령

나. 대상
조사 중인 진정 사건



<진정사건 처리유형별 현황>

구분
처리유형

소계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징계
권고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인
권
침
해

사건 수
년
년

년이전

차
별

사건 수
년
년

년이전

조사가 끝난 진정 사건

다. 합의 권고의 목적과 내용



라. 합의의 성립

4. 조정(제41조, 제42조 제1항, 제2항)
가. 조정의 의의 효용



 행정부 소속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779)

가. 의의 

나. 행정위원회 조정의 특징

다. 행정위원회 조정의 효력





나. 조정위원회(제41조)

조정위원회의 위상 역할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 절차에 관한 위원회 규칙

다. 조정절차의 개시(제42조 제1항)



조정절차의 개시

782)



조정절차의 진행 



 민사조정법상의 관련규정





 조정조항의 중요성



라. 조정의 성립과 효력(제42조 제2항, 제43조)
조정의 성립

성립된 조정의 효력 법 제 조







마. 조정의 불성립



바. 진정절차의 재개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42조 제3항, 제4항)

가. 의의 

나. 요건
조정절차의 진행과 조정 불성립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할 것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시정조치 내용

조정 결정서 송부와 결정에 대한 이의



 불변기간(不變其間)이란?797)

 불변기간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불변기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의 신청의 효력

6. 구제 조치 등의 권고(제44조)

가. 의의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제시하는 권고 권한798)

나. 권고의 요건 및 절차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것

피진정인의 의견 진술 

다. 권고의 내용 
권고의 상대방 



권고사항

라. 권고에 대한 조치



 행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로서 공표를 규정한 다른 법률의 예



7. 고발 및 징계 권고(제45조)

가. 고발 
의의 



 이첩(referral)의 권한800)

다른 조치들과의 관계





요건 및 절차 



 기소편의주의와 소추의 필요성 판단 기준

고발에 대한 조치



나. 징계 권고 
의의

요건



절차 

효과





8.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제46조)805)

가. 법 제46조의 의미

나. 대심적(對審的) 성격의 구현 



다. 의견진술의 방식

9.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제47조)

가. 의의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소송제기권808)



나.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익소송제도810)





다. 법률구조의 요청 

10. 긴급구제조치의 권고(제48조)



가. 의의

 임시명령 (interim injunctions or interim relief)811)



 위원회 보도 자료에 나타난 긴급구제조치 권고의 예



나. 인권침해 차별행위 중지 권고
의의 

요건 





 개연성(蓋然性, probability)



권고의 내용



 피진정인이 아닌 검찰청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권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다. 긴급 조치 및 권고
의의



요건 

조치 및 권고의 내용 

라. 권고의 효과 



11. 기타 조사 조정 등의 원칙(제49조, 제50조)
가. 조사와 조정 및 심의의 비공개

의의 



한계

나. 처리 결과의 공표

의의 

 공표 의 분류826)



 결정의 공표(publishing decisions) 권한827)



공표할 사항 절차 

한계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표를 제한하는 다른 법령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우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판단 - 이익형량론 835)



제
1
절 자격사칭의 금지(제51조)

1.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사칭 



2.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와의 관계

3. 위원회의 권한 행사 





제
2
절 비밀누설의 금지(제52조)

1. 비밀





2. 누설



제
3
절 유사명칭사용의 금지(제53조)

1. 의의



2. 위원회가 아닌 자 

3. 이와 유사한 명칭

4. 명칭의 사용 





제
4
절 공무원 등의 파견(제54조)

1. 파견근무의 의의 



2. 파견의 사유 

3. 파견기간 



4. 파견의 절차

5. 파견공무원 또는 직원의 지위 



6. 파견관계의 소멸 

7. 독립성 



제
5
절 불이익 금지와 지원(제55조)

1. 불이익 금지 





2. 보상금 지급 



가. 보상금 지급의 대상 

나. 보상금 지급의 절차 

다. 보상금의 지급 



라. 보상금의 환수 



마. 비밀유지의무 





제
1
절 인권옹호업무방해죄(제56조)

1. 형법과의 관계 



2. 제1호의 죄 



3. 제2호의 죄 



4. 제3호의 죄 

5. 제4호의 죄 



6. 친족간의 특례 



제
2
절 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제57조)

1. 의의

2. 행위태양 





제
3
절 긴급구제조치방해죄(제60조)



제
4
절 비밀침해죄(제61조)



제
5
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62조)





제
6
절 과 태 료(제63조)

1. 과태료



2. 과태료 처분의 법적 성질 

3. 과태료의 부과 



4. 과태료의 징수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국가인권법 제63조 제1항 1호 내지 3호 500 700 1,000
2. 국가인권법 제63조 제2항 200 250  300



5. 이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 5 장  보 칙



제 6 장  벌 칙



부 칙 <제6481호, 2001. 5. 24.>



부 칙(민 법) <제7427호, 2005. 3. 31.>

부 칙 <제7651호, 2005. 7. 29.>

부 칙(치료감호법) <제7655호,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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